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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
어구 종류 A B C

조업시 월 월10 ~3 월 월3 ~10 연

상어종 뚝치 치, ( )大
참가자미 구, ,

치 뚝치 조 볼락( ), ,小

꼼치 구, ,

름가자미

조업시 월 월10 ~3 월 월3 ~10 연

어획 상태 어 어 어

어장 연안 내측8mile 연안 내측8mile 연안 외측8mile

내망 망목 치121mm(4 ) 치 푼85mm(2 8 ) 치182mm(6 )

외망 망목 자 치515mm(1 7 ) 자 치455mm(1 5 ) 자 치455mm(1 5 )

(70m)

PP◦/ 8mm×1

PP◦/ 10mm×1
PP◦/ 5mm×2

PP◦/ 8mm×1

PP◦/ 10mm×1

(80m)
PP◦/ 5mm×2

PP◦/ 4mm×2

NY◦/ 3mm×2
PP◦/ 5mm×2

◦/ 38×60mm

개61

◦/ 20×32mm

개82

◦/ 38×60mm

개122

돌

◦/ 16×30mm

모37.5g(10 )

개290

◦/ 6×23mm

모18.75g(5 )

개320

◦/ 16×30mm

모37.5g(10 )

개290

간격 114cm 85cm 57cm

돌 간격 27.5cm 25cm 27.5cm

양양군 삼 망 조업시 어구사용량 어획 어구 규격, ,



강원도 자망어업 주 에 걸쳐 조업 고 있 며 계 상 어,

종에 라 사용 는 그 종류를 달리 여 조업 고 있었다 사용 는 어구.

양 약 도 며 계 과 어종에 라 약간 변 가 있었다1,500m , .

사용 인 삼 망 일 치도 조업시 어구 구 도는 아래 같다.

주요어획종 어획량3)

어획어종 어획량 이천 얕 곳에 조업 는 과100m

이심 곳에 조업 는 나 어 연간 어획100m

조사 다.



이천에 조업 는 어획(1) 100m

어 어획 목 이천에 삼 망 사용 여 조업 는100m

어획 매 내역 아래 에 나타내었다.

이심에 조업 는 어획(2) 100m

어 어획 목 이심에 삼 망 사용 여 조업 는100m

어획 매 내역 아래 에 나타내었다.





경상남도2.



주요어획종 어획량3)

통 지 에 보 자망 이용 여 어 어획 고자 는 종

치가자미 어 등 측편 어류이다, .

합법 지 않 보 자망 사용 는 자망어업인이 타어업자 분쟁이

생 지 않도 조업시에 많 노 고 있었다 특히 통 어단지 그. ,

리고 주낙 등과 어구가 차 지 않도 주 를 울 며 어구가 차 었,

시에도 다른 어구가 양승시 어 움 겪지 않도 다 어구 시.

도를 시행 후부 어구 타 에 어구 손이나 그 인 실이

어 다고 이야 다.

어구 보5)

여분 어구나 계 에 라 조업에 사용 지 않는 어구는 해상 소 지

에 보 고 부 에는 재 지 않는 것이 강원도 차이 이었다.



그 외 실태조사 지역3.

부산 장군 보 자망1) ( )

그림 부산 장군 자망어22

조사시 월 월- : 2008 1 , 2008 4

사용 어구 보 자망- :

내망 망목- : 180mm

어획어종 아귀 가자미 구 꼼치 등- : , , ,

매 태 장 보내 매 거나 부 에 직 소매 매- :

조업시 자망 망 여 어획 효 높이는 조업 법 변 시도-

는 이 있는 것 조사 사용어구 폭 를 게 는 신에 어구를(

속 도 망 여 어획 효 높이고 있(1k't ) )

이 지역 모든 이 보 자망 사용 는 것 아니고 자망 사-

용 는 도 있었 동일 어장에 같 어종 어획 고 있지만 어구 사(

용 폭 는 자망 사용 는 이 많았다)

부산시 강 구 삼 망2) ( )

조사시 월- : 2008 4

사용 어구 삼 망- :

내망 망목 내외- : 50mm



어획어종 볼락 가자미류 등 연안 각종 어류 갑각류- : ,

매 태 횟집 또는 부 에 직 소매 매- :

그림 부산 강 구 삼 자망과 자망어23

라남도 보 군 삼 망3) ( )

그림 남 보 군 자망어 과 삼 망24

조사시 월 월- : 2008 8 12～

사용 어구 삼 망- :

내망 망목 내외- : 45mm

어획어종 어 농어 망 등 어류- : , ,

매 태 매인에 매 거나 재래 시장에 소 자에게 직 매-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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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3 3 1 8

1 1

1 1 2

1 2 4 2 9

1 1

1 1

3 1 4

1 3 4

35 74 95 133 337

4 7 7 4 22

1 1 2

1 1 2

1 4 3 8

1 1

29 25 16 21 91

2 8 12 7 29

1 1 2

3 1 4 2 10

1 1 2

14 14 9 10 47

56 54 40 56 206

1 2 3

3 1 1 5

1 3 1 5

1 1 1 1 4

1 1

7 24 33 43 107

3 17 9 27 56

191 265 275 327 1058

18.1 25.0 26.0 30.9 100.0











전남 여수(120mm)

0

50

100

150

200

250

300

어
획
미
수

0

5

10

15

20

25

30

35

40

어획미수 161 218 280 274

어종수 29 29 27 35

홑자망 보호줄자망(A) 보호줄자망(B ) 삼중망





문치가자미-전남여수(120mm)

0

10

20

30

40

50

어
획
미
수

0

0.2

0.4

0.6

0.8

1

어획미수 15 18 34 45

폭당어획미수 0.38 0.46 0.87 0.83

홑자망 보호줄자망(A) 보호줄자망(B) 삼중망











문치가자미-전남여수(105mm)

0

20

40

60

어
획
미
수

0

0.4

0.8

1.2

1.6

2

어획미수 7 25 18 41

폭당어획미수 0.33 1.19 0.86 0.98

홑자망 보호줄자망(A) 보호줄자망(B ) 삼중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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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의

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1.

연구보고서입니다

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에2.

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

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3.

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


	어린고기 보호 및 혼획률 저감용 자망에 관한 연구
	제1장 서론
	제1절 연구 배경
	제2절 연구 목적

	제2장 재료 및 방법
	제1절 자망어업 실태조사
	제2절 조사 해역 및 시험참여 어선
	제3절 시험 어구
	제4절 조업일시 및 어구의 사용량

	제3장 결과 및 고찰
	제1절 실태조사
	제2절 어획어종 및 어획률
	제3절 그물별 생존률
	제4절 그물별 혼획률
	제5절 그물별 어획개체의 크기 비교
	제6절 보호줄의 부착방법에 따른 어획성능 비교
	제7절 어구의 파손

	제4장 성과 및 결과의 활용
	제1절 연구 결과
	제2절 연구 성과 및 결과의 활용

	참고문헌
	[부록]
	결과요약


